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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정책에 한 태도:

성평등의식, 극 조치, 공정성 지각의 계*

안 상 수† 김 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균 학교 응용심리연구소

일반 국민 1,522명을 상으로 성평등의식과 여성 련 정책에 한 태도를 살펴보고, 극

조치에 한 반 가 공정성 지각에 의해 매개되는지 검증하 다. 그 결과, 성평등의식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고, 인구통계학 특성별로 성평등의식의 편차가 컸다. 남성은 극

조치 정책 가운데, ‘국회의원 비례 표후보 50% 공천제도’에 하여 ‘국공립 일정비율 여

성교수 채용’, ‘여성채용 우수기업에 정부지원제도’보다 더 소극 이었다. 한 남성들은 성

평등의식이 높거나 낮은 데에 상 없이 ‘군가산 제 폐지’를 반 했고, 여성들도 ‘군가산 제

폐지’와 련하여 성평등의식의 고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성매매종합 책 실시'에 련해

서도 성평등의식 수 에 상 없이 매우 찬성했다. 한 남성들은, 여성들과 달리, 성평등의식

이 낮을수록 극 조치에 반 하는데 이에 공정성 지각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

한 연구의 결과는 성평등정책과 련하여 젠더 트 십을 형성하는데 요한 기 자료를 제

공해주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시사 과 제한 앞으로 연구 과제를 논

의하 다.

주제어 : 성평등, 성평등의식, 극 조치, 성평등 정책, 공정성, 젠더 트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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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제정된 여성발 기본법은 그동안 여

성의 참여가 어려웠던 분야에 해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극 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근거가 다. 여성의 정치 참여와 고용 평등,

성희롱 방과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여러 분

야에서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도 있다(한겨 ,

2008. 6. 26). 이후 ‘실질 인 성평등 구 을

해 ‘여성’에 한 법이 아니라 ‘성’(젠더)에

한 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 을 계

기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올해 여성부가 이를 수용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시 에서 지 까지

시행되었거나 앞으로 시행될 정인 성평등

정책에 한 남성과 여성의 태도를 살펴보고

찬성이나 반 정도, 그리고 차이가 한

정책을 알아보는 것은 실제 인 의미에서 가

치 있는 일이다.

성별갈등으로 인해 사회 체 인 비효율성

이 발생되고, 이러한 갈등은 여성은 물론 남

성에게도 불이익을 다. 남성이 사회 활동과

가족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정 념은

남성들에게 과 한 사회 부담으로 작용하여

가족으로부터의 소외와 불안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학자들은 “우리 사회가 남성성을 규정하

는 방법, 가부장제, 그리고 성별간, 그리고 남

성 간의 권력 계는, 모순 이게도 남성들의

불안, 고통, 두려움 그리고 소외의 원천이 되

고 있다(Kaufman, 1993, 1999; Kaufman, 2004,

22쪽에서 재인용)”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 남성들은 이러한 시각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남녀는 선천 , 생물학

으로 그리고 역할에 있어 다르므로 당연히

차이를 가져야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성별에

따른 불평등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민무숙․

이수연․박 도․이 일, 2004), 더 나아가

재의 상황이 여성에게 차별 이라는 것을 부

인하며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한국의 성불평등은 객

인 지표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어 국제

으로 발표되는 남녀평등지수에서 한국은 여

히 낮은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고,1) 여성이 느끼는 가정, 경제활동, 기회의

불평등은 국가 으로 교육받은 인 자원의 낭

비와 이혼율의 상승, 그리고 출산 같은 사

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고정 념 의식이나 행을 개선하고 성평

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여성, 사회, 그리고

남성들 자신을 해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 작업이 어려운 것은 여성 자신의 자각이나

제도 노력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

다 남성들로부터 력이 얻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아직도 경제, 정치 권력

의 심에 있고 주요한 조직과 기구들을 장악

하고 있다. 한 사 역에서도 요한 의

사결정권자이다. 따라서 남성들이 력하지

않고는 성평등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은 여 히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고 있다. 이는 지 까지 남성의 우월한

입장을 잃게 되는 데에 한 불안일 수도 있

고 가부장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데서 나오

는 강박 념일 수도 있다.

성평등 노력에 남성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은

이미 국제 으로 시작되고 있다. 1995년 유엔

여성회의의 ‘베이징 선언’은 회원 국가들의 성

1) 2007년에 발표한 세계경제포럼 남녀평등지수에

서 한국은 128개국 97 를 기록했고, 2006년

(90 )보다 순 가 떨어졌다. 이는 경제활동 참

여, 경제활동 기회, 정치 권리, 교육 성취,

건강과 보건 분야에서 측정한 것이다(World

Economic Foru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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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한 모든 노력에 남성이 력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을 명시하 고 이후

여러 국제기구들에서도 남성과의 트 십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이 성평등을 해

함께 력하는데서 더 나아가 남성 스스로도

극 으로 노력하는 이른바 ‘젠더 트 십’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에도 성평등 정책에 한

태도를 알아보는 연구는 정 인 향을 미

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젠더 트 십과 련하여

“여성정책이 여성만을 한 정책이 아닌 양성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남녀 트 십을 강조하

는 략을 도모한다”고 언 하 으나(여성부

2002: 33), 남성을 정책의 상으로 포함한다

는 의미는 명확하지만, 트 십의 구체 내

용은 상술되지 않았다. 젠더 트 십을 간략

하게 표 하면 성평등 확산을 해 여성과 남

성 간의 력 계를 형성하는 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극 조치를 비롯한 성평등 정책

은, 남성이 트 십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

존의 태도나 고정 념과 더 많은 갈등을 느끼

게 한다. 새로운 젠더 트 십이 요구하는 변

화의 방향은 남성들이 보기에는 기득권을 내

어주는 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젠더 트 십은

양성의 력 계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실

으로 남성의 변화를 강조하게 되며, 그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이라는 과

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젠더 트 십이 성별

갈등의 실태 악 해소 방안과 연계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성별 갈등은 다른 사회 갈등에 비해 그 범

가 일상생활에서 노동시장, 국가정책에 이

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역에 걸쳐 있다. 따

라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한 인식과 가

치 , 일상생활에서의 규범과 행동, 직장에서

의 역할분담과 차등 우, 남성과 여성을 다르

게 우하는 정책의 효과와 공정성 문제 등

다양한 쟁 들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가운데

는 뚜렷한 이익을 주장하는 집단이 등장하여

명시 으로 갈등이 표면화될 수도 있지만, 매

우 심각한 갈등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표출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군가산 제나 호주제 폐지 논의가 자

에 해당한다면,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이나 돌

참여 문제는 후자에 가깝다고 하겠다.

논의의 효율성을 해 갈등의 역을 분석

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

체성 갈등(conflict of identity), 자원과 련된

갈등(conflict connected with resources), 공공정책

리와 련된 갈등(conflict over the management

of public affairs)의 구분(경제인문사회연구회

05-02-01: 15～17)을 기 으로 삼아 성별갈등의

양상을 다루고자 한다.

정체성 갈등은 성별 갈등에서 요한 역

이다. 성별 정체성, 곧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한 자기인식은 성별 고정 념을 형성하는

기본 요소이다. 젠더 트 십 논의에서도 성

별 고정 념은 요한 역으로 다루어지는데,

“젠더 불평등을 극복하기 한 요한 수단은

사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한 태도

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UNESCO, 1999:

iv).

한 자원과 련된 갈등은 달리 표 하면

자원의 분배에 한, 그리고 분배의 공정성에

한 갈등이다. 주로 여성의 경제 활동이나

경제 독립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고

용상의 다양한 차별, 특히 임 이나 승진에서

의 차별은 과거에는 당연시되는 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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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성이 독자 인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고용차별은 요한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고용평등을 향상

시키기 한 국가 정책도 지속 으로 확 되

는 추세이다. 특히 여성을 배제하는 불공정한

조직문화를 요한 문제로 지 할 수 있다.

공공정책 리에 한 갈등은 성평등을 지

향하는 여성정책에 반발하고 항함으로써 빚

어지는 갈등과 연결될 수 있다. ‘여성친화

국가(women-friendly state)’(Hernes, 1987)라는 표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복지국가를 지

향하는 선진 산업국가들은 양성평등을 진하

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우 하는 정책에 상당

한 비 을 두고 있다. 여성이 사회 약자로

인식될 때에는 이러한 정책에 한 사회 합

의가 원만하게 형성될 수 있으나, 여성들의

사회 지 가 향상될수록 여성친화 정책이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제 효율을 해친

다는 새로운 반발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그 자체로서 사회 쟁 으로 부각될

수 있으며 성평등의 진 에도 향을 것이

다.

성별 고정 념은 오랜 가부장제의 역사와

연계되어 있어 단시일 내에 극복되기 어렵다.

법률이나 국가 정책이 바 다 해도 성 역할에

한 고정 념이 강고하게 남아있어 법과

실의 괴리가 발생한다. 법과 제도의 변화는

범 한 평등의식의 확산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평등의식의 확산은 바꾸어 말하면 성별 고정

념(sex stereotype)을 완화시키고 해체하는 과

정이다. 성별 고정 념은 한편으로는 합리

근거가 없는 ‘편견’ 는 ‘허 의식’이며 그

허구성을 폭로함으로써 교정될 수 있는 측면

도 있다. 그러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구분

하고 더 나아가 상호 배타 인 것으로 보는

인식은 기 사회화 과정부터 형성되고 내면

화되며 개인의 인성(personality) 구조와 긴 하

게 결합되어 있다. 일부 남성들에게는 성별

고정 념의 해체란 자신의 인간 계나 자아

체에 혼란을 주며 성 역할분리에 근거한

일상생활의 규범을 하기 때문에 도 히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단

기 인 정책수단을 통해 뿌리 깊은 고정 념

을 변화시키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따

라서 성평등과 련한 법규가 마련되고 정책

에 한 홍보가 만연하여도, 당연히 남성과

여성의 견해차이가 상된다.

그런데 여성을 지원하고 성평등을 제고하려

는 정책의 결정과정 실행과정에서도 남성

의 참여와 력은 매우 요하다.2) 앞에서도

지 하 듯이 남성들이 성평등 정책을 지지하

고 참여하는 이유는 성평등이 단지 여성만

을 한 가치가 아니라 보편 으로 바람직한

사회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 여성

을 차별하는 사회는 반 으로 인권보호나

삶의 질 보장의 수 이 낮으며, 성평등이 제

도화된 국가는 투명성이나 효율성이 높은 사

회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남성들은 성평등을 보편

가치로 보지 않고 여성을 일방 으로 지원하

는 부분 이고 특수한 이익으로 인식함으로써

2) 정책에 한 트 십에서는 젠더 트 십 뿐

아니라 앙과 지방의 트 십, 정부와 NGO

간의 트 십 형성이 매우 요하다. 정책 결

정과정 실행과정에서 다양한 행 자들 간의

트 십 문제는 이 연구의 범 를 벗어나는 것

이므로, 여기에서는 성평등 정책에 한 사회

합의의 형성과정에서 남성 트 십을 고찰하는

데 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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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한 지원이 남성에게 피해를 것이

라는 합(zero-sum) 가정을 갖고 있다. 따라

서 젠더 트 십 향상을 해서는 성평등 정

책에 인 남성들의 태도가 어떤 요인에

의해 강화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평등 실 을 해서는 정책의 역할

도 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에 남녀

고용평등법이 제정되고 수차례 개정을 통해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우,

직장 내 성희롱 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모성보호와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조항

이 마련되기에 이르 다. 한 1995년에는 여

성발 기본법이 제정되어 6차례 개정을 거치

면서 남녀평등과 여성발 을 한 법의 제정,

여성정책 수립추진, 여성 련 행정기구 조

직의 설치확 , 그리고 여성발 기 의 설치

와 여성단체사업의 활성화에 요한 향을

미쳤다(여성부, 2004). 이 법들은 극 조치

(affirmative action),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여성

가족친화 제도들의 도입에 기여하 으며

호주제 폐지와 군가산 제도 폐지도 실 되었

다.

극 조치는 원래 미국사회에서 인종

차별을 불식시키기 해 시작된 반차별 정책

(anti-discrimination policy) 가운데 하나이다. 이

는 형식 반차별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가 경쟁의 조건을 동등하게 하기 한 정책

배려를 말한다.

미국의 존슨 통령이 하버드 학 졸업식에

서의 연설에서, 오랫동안 쇠사슬에 발목이 묶

여있던 사람을 풀어주고 이제 자유로우니까

달리기 경주를 하자고 하는 것은 일견 공정한

것 같지만 사실상 불공정 하다는 설명을 하면

서 ‘ 극 조치’를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여

설명한 에서 비롯되었다. 이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극 조치는 과거의 차별을 보

상하고 재의 왜곡된 불평등 상황을 치유하

기 한 잠정 수단이이라고 볼 수 있다.

극 조치의 기본원칙은 차별에 의해 왜곡된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로 잡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소극 인

‘차별 안하기’를 넘어서 차별 집단의 실질

평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 으로 차별받은

집단을 우 하는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들은 성평등 실 을 한 석

이 된다. 그러나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해

서는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호주제

폐지, 군가산 제도,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정을 보면 이해할 수 있

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02-09). 성평등 정

책의 효율 인 수립을 해 젠더 트 십이

필요하다면 수립된 정책을 민간의 차원에 도

입하고 실행하는데도 젠더 트 십이 필요하

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련 많은 정책들은

명목상으로는 존재하나 실제로 유명무실한 경

우가 많다. 육아휴직제 같은 가족친화정책이

나 여성 리자 임용목표제와 같은 극 조

치들은 정책이 있더라도 이를 도입하고 활용

하는데 있어서는 기업이나 공공조직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육

아휴직제의 활용비율은 단히 낮다. 이는

체인력을 쓸 수 있는 업무구조나 비용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경 자의

극 인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노조도 가족

친화 정책 도입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실 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기업에

서 경 진이나 노조가 모두 남성주도 인 조

직이므로 실제로 어려움이 있다. 남성들의

극 력을 얻을 수 있다면 정책의 실행, 즉

제도 인 뒷받침이 가능한데 이것이 바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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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차원에서도 젠더 트 십이 필요한 이유이

다.

일본의 한 기업에서는 노사추진 원회를 통

해 노조에서 일가족 양립에 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있어 가족친화제도 운

에 요한 동기가 된 것을 볼 수 있다.3) 이

회사의 경우 노조에 여성의 비율이 높지 않지

만 노조에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에서 노조차원의 젠더 트

십이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평등을 한

트 십이 사회 으로 제자리를 잡기 해서

는 성평등 정책에 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젠더 트 십 향상을 해서는 성

평등 정책에 인 남성들의 태도가 어떤

요인에 의해 강화되고 정당화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책을 보는 시각에서 남성은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당하며 그로 인해

남성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

들은 그러한 정책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아직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데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정책에 한 견해 차이는 그 자체로 사회

이슈가 되어 성별 갈등을 발하기도 한다.

성평등 정책이 여성 뿐 아니라 사회 체에

이로운 것이라는 인식의 확산을 해서는 구

체 인 정책에 한 사회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극 으로 력하는 사례와

경험의 축 이 매우 요하다. 이를 살펴보기

해 본 연구에서는 양성평등 정책이나 극

조치에 해 남성과 여성이 어떤 태도를

3) 일본 오오사카 가스의 . 2006년 9월 7일 직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임.

취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나 공 조직들

은 체 인원 구성의 측면에서, 특히 경 ․

리직에서 압도 인 남성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극 조치의 도입은 재

의 상황에서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를 시행할

때는 좀 더 설득력 있는 실천 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극 조치의 유형에

알맞은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도 요한 일이

다. 컨 , 극 조치는 ‘모든 기회에서 소

수와 다수의 동등성을 추구하는 제도’와 ‘자격

이 못 미치더라도 소수를 우 하는 제도’, ‘동

일한 자격이면 소수집단을 우 하는 제도’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것이다(Bobocel, Son

Hing, Davey, Stanley, & Zanna, 1998). Bobocel

등(1998)에 따르면 다수집단은 과거의 소수집

단에게 집 된 불평등을 개선하기 한 극

조치들에 반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극

조치 정책의 유형에 따라서도 그 반 의 정도

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즉 다수집단의

극 조치에 한 반 는 소수집단에게 완

한 기회의 동등성을 보장하는 정책에 해서

보다는 할당제와 같은 명백한 우 를 포함하

는 정책들에 해서 더 크다는 것이다. 한

극 조치의 상이 되는 소수집단 구성원

들조차도 명백한 우 를 포함하는 극 조

치에 해 반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한 우 가 일시 으로 공정성의 시

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자신들의 난

을 뚫은 그 동안의 성취가 극 조치의

결과로 돌려지는 것에 한 거부감 때문일 수

있다고 한다.

극 조치는 일반 으로 “여성이나 소수집

단에 한 재의 고용차별을 제거하고, 과거

의 차별에 따른 불균형을 시정하기 한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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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이나 차”로 정의된다(Kravitz, Harrison,

Turner, Levine, Chaves, Brannick, Denning, Russell,

& Conard, 1997; Bobocel et al., 1998, 재인용).

엄 한 의미에서 극 조치는 그 상이 되

는 집단을 비 상집단과 다르게 처우한다는

에서 공정성에 한 논란을 불가피하게 불

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다. 서구의 경우에는 이

미 오래 부터 극 조치에 따른 공정성의

문제가 요한 논란거리가 되어왔으나 우리나

라의 경우는 비교 최근에 이르러서야 주목

을 받기 시작하 다. 우리나라에서 극 조

치가 도입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을

심으로 1996년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 먼

도입되어 7년간 시행되었으며, 2003년부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이름을 바꾸어 용

상에 남성을 포 하는 제도로 환되었다.

한 정치분야에서는 16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비례 표 가운데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17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법

인 강제성이 없이 국회의원 비례 표의

50%를 여성을 공천하는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교육, 과학부문에서는 2002년부터 여

성과학기술인력채용목표제와 2003년부터는 국,

공립 여교수 채용목표제가 도입되어 실시되

고 있다. 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행 인

성평등을 한 극 조치들은 서구에서처럼

우 의 유형(즉, 기회의 동등성에서 명백한 우

에 이르는)이 다양화되어 있다기보다는 여

성에 한 명백한 우 를 포함하는 제도들로

인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 의 정도에 따

른 찬반의 정도와 공정성 논란의 범 를 구체

으로 다루기는 실 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극 조치

의 우 정도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구체화하

기 보다는 명백한 우 를 포함하는 극 조

치(‘국회의원 비례 표후보 50% 공천제도’,

‘국공립 일정비율 여성교수 채용’, ‘여성채

용 우수기업에 정부지원제도’)에 해서만 제

한 으로 일반국민의 공정성 지각과 성평등의

식간의 계를 밝히는데 을 두고자 한다.

극 조치에 한 반 와 공정성 지각간

의 계를 밝힌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

들은 특정 집단에 한 명백한 우 가 포함된

극 조치 정책일수록 더 불공정한 제도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이를 더 반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Kravitz & Platania, 1993).

한편 편견에 한 연구에서 통 편견( 컨

, classical sexism)이나 상징 편견( 컨 ,

symbolic sexism)이 극 조치 정책에 한 부

인 태도와 련이 있으며(Sidanius, Pratto, &

Bobo, 1996), Tougas, Brown, Beaton, Joly

(1995)는 은 한 성차별주의의 한 형태인 신

성차별주의(neo-sexism) 역시 극 조치에

한 반 와 한 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종합하면, 극

조치에 따른 반 가 공정성의 문제제기에 따른

결과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가진 편견에 따른

결과인가에 한 의문을 갖게 한다. 즉 극

조치에 한 반 가 공정성에 한 순수한

심인지 실제로는 편견의 합리화에 따른 결과인

지를 규명하려는 연구들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컨 , Kleinpenning & Hagendoorn,

1993; Nosworthy, Lea, & Lindsay, 1995).

이러한 의문에 한 한 가지 해법은 편견의

수 과 공정성 지각의 크기에 따른 극 조

치에 한 반 정도가 독립 으로 향을 미

치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편견정도와 공정성 지각이 서로 독립 인 것

이라면 공정성에 한 심이 큰 사람이든 작

은 사람이든 계없이 편견이 높은 사람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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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극 조치에 해 더 반 할 것인 반면,

공정성 지각이 자신의 편견에 한 합리화의

결과라면 편견의 수 에 따라 공정성에 한

심이 큰 사람은 작은 사람에 비해서 극

조치에 한 반 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편견 정도

를 기존 연구들과 달리 김양희, 정경아(1999)

의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를 통한 성평등의

식 수가 역으로 환산되어 성편견 정도를 측

정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성들의 극 조치에 한 반 가 공정성

성편견과 어떤 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 다. 구체 으로는 극 조치에

한 남성의 반 가 공정성에 한 심의 순

수한 결과인지 자신의 편견을 합리화시키기

한 수단으로 작용한 결과인지를 Baron과

Kenney(1986)의 매개분석을 통해 알아보려 하

다. 이러한 연구목 의 기 에는 정책 분야

에서 젠더 트 십을 높이기 해서는 남성들

이 가진 극 조치 정책에 한 공정성의

의문제기의 실상을 정확히 악하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성편견의 비합리성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성별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

근거를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정성

의 문제 제기는 분배의 공정성(Adams, 1963,

1965)과 차의 공정성(Thibaut & Walker, 1975)

으로 나 어 보다 세분화된 논의가 가능하겠

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단순화시켜서

분배 차의 공정성을 포 하는 단일개념

으로 검토하 다.

이와 같은 목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

단 의 표 표집을 통한 일반 남녀 성인들

을 상으로 성평등의식과 성평등 정책에

한 태도의 실태를 먼 살펴보고, 성평등 정

책 가운데 극 조치 정책들만을 따로 분리

하여 이들 극 조치 정책에 한 태도가

성평등의식 공정성 지각과 어떤 련성이

있으며, 아울러 성평등의식이 극 조치 정

책에 한 태도를 언하는데 있어서 공정성/

불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방법

조사 상자

국 만 20세 이상의 남성, 여성을 상으

로 하 으며, 표본추출은 지역별, 연령별, 층

화 후 비례할당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단계로

는 2005년 말 기 주민등록인구통계의 만 20

세 이상 인구를 성별, 시도별, 연령별로 정리

한 후, 2단계로 16개 역 시도별로 인구규

모를 고려한 비례할당을 실시하 으며(남성

1,000명, 여성 500명을 분리하여 따로 할당), 3

단계로 최종 조사지 에서 연령, 결혼여부 등

을 고려하여 최종응답자를 선정했다. 1, 2, 3

단계를 통해 남성 1,016명, 여성 506명이 선정

되었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1:1 가

구방문 면 조사로 2006년 6월 21일～7월 8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여기서, 남성 :여성의 표

본비율을 2:1로 한 것은 남성의 성평등의식을

여성을 거집단으로 하여 조사결과를 비교하

기 한 목 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체

1,522명에 한 인구통계학 특성을 표로 나

타내면 표 1과 같다.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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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체

% N % N % N

권역별 서울경기 49.2 (500) 49.2 (249) 49.2 (749)

남권 26.5 (269) 26.3 (133) 26.4 (402)

호남제주 11.5 (117) 11.7 (59) 11.6 (176)

부권 12.8 (130) 12.8 (65) 12.8 (195)

지역규모 도시 47.1 (479) 46.6 (236) 47.0 (715)

소도시 44.7 (454) 40.7 (206) 43.4 (660)

읍/면 8.2 (83) 12.6 (64) 9.7 (147)

연령 20 21.8 (221) 20.2 (102) 21.2 (323)

30 25.4 (258) 23.9 (121) 24.9 (379)

40 23.7 (241) 22.1 (112) 23.2 (353)

50 14.7 (149) 14.6 (74) 14.7 (223)

60세 이상 14.5 (147) 19.2 (97) 16.0 (244)

교육수 졸 이하 13.5 (137) 23.9 (121) 17.0 (258)

고졸 51.4 (522) 49.8 (252) 50.9 (774)

졸 32.5 (330) 25.3 (128) 30.1 (458)

학원 이상 2.7 (27) 1.0 (5) 2.1 (32)

결혼여부 미혼 27.5 (279) 15.6 (79) 23.5 (358)

기혼 70.3 (714) 77.5 (392) 72.7 (1106)

기타 2.3 (23) 6.9 (35) 3.8 (58)

직업별 농/수/축산업 4.6 (47) 3.8 (19) 4.3 (66)

화이트칼라 22.7 (231) 11.1 (56) 18.9 (287)

블루칼라 23.2 (236) 16.4 (83) 21.0 (319)

자 업 31.7 (322) 21.9 (111) 28.4 (433)

업주부 0.0 (0) 37.4 (189) 12.4 (189)

학생 8.8 (89) 5.5 (28) 7.7 (117)

무직／기타 9.0 (91) 4.0 (20) 7.3 (111)

고용형태별 고용주 4.4 (45) 1.8 (9) 3.5 (54)

자 업 32.3 (328) 19.8 (100) 28.1 (428)

무 가족종사자 0.8 (8) 4.9 (25) 2.2 (33)

정규직 37.1 (377) 18.8 (95) 31.0 (472)

임시직 4.4 (45) 5.5 (28) 4.8 (73)

일용직 2.5 (25) 1.6 (8) 2.2 (33)

용역/ 견근로자 1.4 (14) 0.8 (4) 1.2 (18)

무응답 17.1 (174) 46.8 (237) 27.0 (411)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37.6 (382) 38.3 (194) 37.8 (576)

201∼300만원 28.0 (284) 27.9 (141) 27.9 (425)

301∼400만원 16.9 (172) 15.0 (76) 16.3 (248)

401만원 이상 15.8 (161) 17.2 (87) 16.3 (248)

무응답 1.7 (17) 1.6 (8) 1.6 (25)

체 100 (1016) 100 (506) 100 (1522)

표 1.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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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KGES)는 김양희와 정경아(1999)에 의해 개

발된 것으로, 가정, 교육, 직업, 사회․문화

역 등의 역에서 남녀 계에 한 태도를 알

아 볼 수 있으며, 생활 역별 하 척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에서 장 이 있다. 이 척

도는 기존의 성격 특성 심의 성역할검사

(Bem, 1974; 정진경, 1990)가 갖는 한계 을 보

완하고 실의 남녀 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측면의 태도를 측정함으로써 포 인 남녀평

등의식 혹은 성평등의식을 알아보는 데 활용

할 목 으로 개발되었다. 이 검사는 모두 8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가 .95로

매우 높고, 그 타당성이 반복 검증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구성의 제약 때문에 80

문항의 체 척도를 쓰지 않고, 4개 역별로

요인 부하량이 높고, 본 연구의 취지에 부

합되는 역별로 5개 문항씩 선별하여 20문

항의 척도를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는 .84 다.

한 성평등의식이 극 조치(affirmative

action) 정책이나 성평등을 한 각종 제도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호주제폐지’, ‘성매매종합 책’, ‘군가산 제

폐지’, 그리고 노동환경 개선을 한 ‘성희롱

방교육의무화’, ‘아버지 출산휴가제도 도입’

에 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한편 성평등 정

문항 평균
표

편차

총 -

문항 상

문항

제거시 α 

1. 사회진출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을 한 극 조치는 불필요하다.
2.62 .72 .46 .77

2. 극 조치 정책은 남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2.50 .73 .59 .74

3. 과거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지나치게 불리하 으므로

극 조치 정책은 필요하다.
2.28 .67 .47 .76

4. 남성이나 여성 어느 한 쪽이 지나치게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부당하므로 한시 으로 여성을 우 하는 정책

은 필요하다.

2.34 .68 .32 .79

5. 남성의 취업기회를 부당하게 빼앗는 역차별일 수 있으므

로 극 조치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2.48 .68 .55 .75

6. 극 조치 정책에 한 국민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

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2.58 .69 .55 .75

7. 극 조치 정책의 도입에 한 남성들의 입장을 충분

히 반 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정책은 공정하지 못하다.
2.60 .66 .51 .76

8. 극 조치 정책들은 공정한 차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확 실시하여야 한다.
2.42 .70 .47 .76

Cronbach ⍺= .79

표 2. 극 조치 정책에 한 불공정성 지각 척도 문항별 평균 총 -문항상



안상수․김 미 / 성평등 정책에 한 태도: 성평등의식, 극 조치, 공정성 지각의 계

- 309 -

책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극 조치 정책들

만을 고려하기 해 우리나라에서 극 조

치 정책으로 이슈화되었거나 정책 으로 고려

인 이슈에 한 태도, 즉, ‘국회의원 비례

표후보 50% 공천제도’, ‘국공립 일정비율 여

성교수 채용’, ‘여성채용 우수기업에 정부지원

제도’에 한 찬성정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공정성 지각을 알아보기 해서

Davey, Bobocel, Son Hing Zanna(1999)이 개

발한 15문항의 척도를 본 연구의 목 에 맞도

록 수정하 으며, 8개 문항( . 이들 정책의

도입에 한 남성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 하

지 않았으므로 이들 정책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들 정책은 남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을 주고, 1(매우

반 )-4 (매우 찬성) 척도에 응답하게 하 다.

극 조치 정책에 한 불공정성 지각을 알

아보기 한 척도의 구체 문항들은 표 2에

제시하 으며,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 ⍺)

는 .79 다. 원척도의 개발 방향에 따라, 이후

분석결과를 제시할 때 ‘불공정성 지각’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결 과

젠더 트 십을 통한 성평등의 확산과 남성

과 여성의 력 계를 이루어 내기 해서

우리 사회 반에 걸친 성별갈등과 성 평등성

의 실태를 악하고, 성평등 정책에 한 남

녀의 태도와 성평등 정책에 한 태도에 미치

는 공정성 지각의 향을 알아보았다.

먼 성별에 따른 성평등의식의 차이를 알

아 본 결과, 부분의 선행연구(김양희․정경

아, 1999; 김양희․이수연․김혜 , 2002)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서 성평등의식이 더 높았다(남성 M=2.63,

SD=.33; 여성 M=2.79, SD=.38, t=-8.66,

p<.001). 이를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본 결과,

성평등의식의 4개 하 역에서 성차가 모두

유의했다. 성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역

은 직업생활 역(남성 M=2.58, SD=.45; 여성

M=2.78, SD=.50, t=-7.99, p<.001)이었고, 다음

으로 가정생활 역(남성 M=2.64, SD=.42; 여

성 M=2.83, SD=.43, t=-8.11, p<.001), 사회생

활 역(남성 M=2.52, SD=.39; 여성 M=2.66,

SD=.44, t=-6.22, p<.001)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성차가 가장 은 역은 교육생활 역(남

성 M=2.78, SD=.37; 여성 M=2.90, SD=.43,

t=-8.11, p<.00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성평등한 사회를 해서는 직업생활

역과 가정생활 역에서 력 계가 더욱

실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성평등의식에서 남녀 간의 성별차

이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해 연령과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한 변량분석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남녀 모두 연령이 높

을수록 성평등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F(1, 1512)=89.12, p<.001, 연령 F(4,

1512)=46.09, p<.001). 연령×성별 상호작용은

유의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4,

1512)=1.90, p<.10). 연령의 주효과를 구체 으

로 알아보기 한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에

서 60 이상과 20 는 모든 연령 와 유의한

차이를 보 고, 40 와 50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성평

등의식이 낮은 은 여러 연구의 결과들과 일

치된다.

한편 유의한 경향을 나타낸 연령×성별 상

호작용을 구체 으로 알아 본 결과, 각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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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남녀 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하 으며,

연령 일수록 남녀 간의 성평등의식의 차

이는 높은 편이었고(20 , t=6.73, p<.001; 30

, t=4.33, p<.001; 40 , t=5.27, p<.001) 고

연령 일수록 남녀 간의 성평등의식 차이는

낮아지는 경향(50 , t=2.23, p<.03; 60 ,

t=3.24, p<.001)을 나타냈다. 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

라 성평등의식의 차이가 비교 완만하며,

은 연령층의 성평등의식과 나이든 연령층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즉 ‘20 와

30 간의 성평등의식의 차이’, ‘30 와 40 간

차이’, ‘40 와 50 간 차이’가 모두 유의하지

않음으로써(각각 n.s.) 연령층의 남성과 고

연령층의 남성간의 성평등의식 간의 차이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30 와 40 간의 성평등의식의 차이’(n.s.)를

보이지 않았을 뿐 모든 연령 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20, 30 의 은 세 가 사회의 주

역이 되면, 성평등의식이 반 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 되지만, 이들 은 세 의 남성들

남성 여성 체

졸이하
2.47(.32)

n=137

2.65(.42)

n=121

2.55(.38)

n=258

고졸
2.63(.31)

n=522

2.82(.37)

n=252

2.69(.34)

n=774

졸이상
2.68(.33)

n=357

2.87(.34)

n=133

2.73(.34)

n=490

체
2.63(.33)

n=1016

2.79(.38)

n=506

2.68(.35)

n=1522

표 3. 학력×성별에 따른 성평등의식의 평균과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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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령별☓성별에 따른 성평등의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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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들의 성평등의식 수 에 미치지 못하

므로 성평등의식의 차이는 기성세 보다 오히

려 크게 벌어져서 성별 간 갈등의 가능성이

여 히 높다는 것을 시사해 다.

한 학력에 따른 성평등의식의 차이를 알

아보기 해 학력×성별에 한 변량분석을 실

시하 다. 그 결과 남녀 모두 학력이 높을수

록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의 수가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성별 F(1, 1516)=

84.24, p<.001, 교육수 F(2, 1516)=34.32,

p<.001)(표 3 참조). 그러나 학력과 성별의 상

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F(2, 1516)=001,

n.s.). 학력에 한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

졸이하 학력을 지닌 응답자들이 고졸이나

졸이상의 응답자들에 비해 성평등의식이 유의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001). 그

러나 고졸학력자들은 졸학력의 응답자들에

비해 낮았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으며(p<.10), 졸학력의 여성의 경우(M=2.65,

SD=.38)는 체 평균인 =2.68(SD=.35)에도

미치지 못하 고, 남성들의 성평등의식의 수

(M=2.63, SD=.33)과 등한 수양상을 보

이고 있다.

한 직업별로 성평등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해 직업×성별의 이원 변량분석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직업별과 성별의 주

효과가 모두 유의하 으며(각각 F(5, 1321)=

15.41, p<.001; F(1, 1321)=49.15, p<.001), 직업

×성별의 상호작용도 한 유의하 다(F(5,

1321)=3.36, p<.01). 단순 주효과분석을 통한

직업×성별의 상호작용의 구체 인 분석에서

농축산분야에서만 남녀 간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고(남성, M=2.47, SD=.29; 여성, M=2.40,

SD=.29, t=.884, n.s.), 다른 직업분야에서는 모

두 성차가 유의하 다. 반면 남성의 경우만

한정해서 보면, 그림 2와 같이 사무․ 리직

에 해당하는 화이트칼라는 학생과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을 뿐, 다른 직업군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여성의 경우 화이트칼

라, 블루칼라, 학생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고, 다른 직업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특

히 업주부들은 농수축산업 종사 여성들보다

는 높은 평등의식을 보 지만 부분의 직업

군들보다 낮은 성평등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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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평등의식에 한 직업별×성별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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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 분석에서 업주부는 여성만 해

당되었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에는 생략되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요한 으로, 첫

째, 농수축산업 직종에 있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성평등의식이 낮았고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둘째, 여성의 경우에 사무 리직

에 해당하는 화이트칼라나 기술생산직인 블루

칼라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는 성평등의식이

높고 보다 진보 인 방향으로 개선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 직종에 있는 남성들

은 여성들의 성평등의식에 크게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결혼유무에 따라 성평등의식에서 성

별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성별의 주효과(F(1,

1460)=94.04, p<.000)와 결혼유무의 주효과(F(1,

1522)=70.30, p<.001)가 모두 유의하 다. 그리

고 결혼유무×성별의 상호작용 역시 통계 으

로 유의미(F(1, 1460)=7.91, p<.01)하 다. 상호

작용에 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남녀 모두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성평등의식이 유의미

하게 낮았다. 즉, 남성의 경우 미혼이 평균

2.73(SD=.31), 기혼이 평균 2.59(SD=.32)로 미혼

이 기혼보다 성평등의식이 유의하게 높았고

(t=5.85, p<.001), 여성의 경우도 역시 미혼

(M=3.02, SD=.35)이 기혼(M=2.76, SD=.36)보

다 더 높았다(t=5.96, p<.001). 즉 남성의 경우

미혼과 기혼 남성간의 성평등의식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 차이가 여성에서

의 미혼과 기혼간의 차이보다는 작아서 상호

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주 지역별로 성평등의식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 보기 해 지역구분을 4

권역으로 묶어 비교해 보았다. 거주지역×성별

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성평등의

식에서 거주지역(F(3, 1514)=18.76, p=.000)과

성별(F(1, 1514)=33.12, p<.000)의 주효과가 통

계 으로 유의미하 고, 거주지역×성별의 상

호작용(F(3, 1514)=3.65, p<.05)도 유의하 다.

거주지역의 주효과에 한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 남권의 성평등의식(M=2.51, SD=.30)

이 다른 권역들(서울경기, M=2.66, SD=.33; 호

남제주, M=2.73, SD=.32; 부권, M=2.67, SD

=.33)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았다(그림 3 참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지역×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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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성평등의식에 한 거주지역×성별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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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본 결과,

서울경기지역(남성, M=2.66, SD=.33; 여성,

M=2.86, SD=.35)과 남권 지역(남성, M=2.51,

SD=.30; 여성, M=2.69, SD=.41)의 응답자들이

성평등의식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성차를 보

여(각각 t=8.01, p<.001; t=4.77, p<.001), 남성

이 여성의 성평등의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

나, 호남제주 부권 지역의 응답자들의

경우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각각

t=1.22, n.s.; t=1.01, n.s.). 한편 남성의 경우

남지역의 남성이 다른 지역의 남성들에 비

해 유의하게 낮은 성평등의식을 보 다(모두

p<.001).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서울․경기 지

역(M=2.86, SD=.35)의 여성들이 남권 지역

(M=2.69, SD=.41)과 부권 지역(M=2.72,

SD=.39) 여성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고, 호

남․제주권(M=2.79, SD=.38)의 여성들이 남

권 지역(M=2.69, SD=.41) 여성에 비해서 유의

하게 높은 성평등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는 김양희와 정경아(1999)의 한

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과정에서 얻은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성평등 정책에 한 태도

양성평등 법․제도에 한 태도는 첫째, 여

성이 과소 표되는 분야에 여성 진출을 진

하기 한 극 조치에 한 태도, 둘째, 가

부장 가치 이나 기득권 철폐와 련된 성

평등 정책에 한 태도로 알아보았다.

극 조치에 한 태도

극 조치에 한 태도는 ‘국회의원 비례

표후보 50% 공천제도’, ‘국공립 일정비율

여성교수 채용’, ‘여성채용 우수기업에 정부지

원제도’에 한 찬성정도로 알아보았다. 표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찬성여부를 묻는 4

척도에서 ‘국회의원 비례 표후보 50% 공천제

도’, ‘국공립 일정비율 여성교수 채용’, ‘여

성채용 우수기업에 정부지원제도’ 각각에서

여성의 찬성정도가 남성보다 높았으며 성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체 으로 볼 때,

‘국회의원 비례 표후보 50% 공천제도’에

해 남성만이 척도의 간 인 2.5 이하의

수를 보여서, 극 조치에 해당하는 3가

지 정책 가운데 특별히 ‘국회의원 비례 표후

보 50% 공천제도’에 해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소극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 한 수용성을 높이고 양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한 안을 모색하

기 해서는 성평등의식 수 에 따라 극

조치에 한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먼 남성의 성평등의식 수

별로 극 조치에 한 태도가 어떻게 다

체 남성 여성 차이 t

국회의원 비례 표 후보 50%공천제도 2.56 2.46(.83) 2.75(.73) -.29 -6.65***

국공립 일정비율 여성교수 채용 2.76 2.68(.79) 2.92(.73) -.24 -5.81***

여성채용 우수기 에 정부지원 제도 2.74 2.62(.79) 2.98(.76) -.36 -8.46***

사례수(N) 1522 1016 506

표 4. 성별에 따른 극 조치에 한 태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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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가를 알아보면, 성평등의식 고 에 따라 남

성 내부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

다. 남성들 가운데에서 극 조치, 즉, ‘국회

의원 비례 표후보 50% 공천제도’(성평등의식

고 M=2.61, SD=.84; 성평등의식 M=2.30,

SD=.80, t=6.07, p<.001), ‘국공립 일정비율

여성교수 채용’(성평등의식 고 M=2.80, SD=

.78; 성평등의식 M=2.55, SD=.78, t=4.92,

p<.001), ‘여성채용 우수기업에 정부지원제도’

(성평등의식 고 M=2.74 SD=.82; 성평등의식

M=2.50, SD=.74, t=4.84, p<.001)에 한

찬성정도는 성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훨씬 더 높았다.

체 으로 남성보다 높은 수를 보 던

여성의 경우에도 역시 성평등의식 수 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즉, 성평

등의식이 높은 응답자들은 성평등의식이 낮은

응답자들에 비해 극 조치, 즉 즉 ‘국회의

원 비례 표후보 50% 공천제도’(성평등의식

고 M=2.85, SD=.69; 성평등의식 M=2.55,

SD=.76, t=4.56, p<.001), ‘국공립 일정비율

여성교수 채용’(성평등의식 고 M=3.00, SD=

.78; 성평등의식 M=2.77, SD=.22, t=3.35,

p<.001), ‘여성채용 우수기업에 정부지원제도’

(성평등의식 고 M=3.05 SD=.74; 성평등의식

M=2.84, SD=.77, t=3.05, p<.001)에 해

더 찬성하는 태도를 나타냈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성평등의식과 극 조치에 태도간의 불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

앞서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극 조

치 정책에 한 찬반양론은 남녀 간의 요한

갈등의 지 으로 자주 지 되어 왔다. 남성들

은 극 조치가 공정성을 배하고 있기 때

문에 부당하며 그로 인해 남성들이 피해를 본

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성의 문제 제기가 실은 낮은 성평등 의식

의 표면 인 이유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다

시 말하면, 극 조치를 반 하는 진짜 이

유는 성평등의식이 낮기 때문이고 공정성의

문제는 극 조치를 반 하기 한 수단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해 볼 목 으

로, 본 연구에서는 극 조치에 한 공정

성의 문제제기가 성평등의식과 어떤 련성이

있는지를 남녀 응답자별로 각각 알아보았다.

여기에서는 ‘성평등의식’, ‘불공정성 지각’, ‘

극 조치에 한 태도’간의 계를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즉 “성편견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공정성

문제제기를 통하여 극 조치에 한 반

를 간 으로 표 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가

지고 이를 검토하 다. 이는 성평등의식(X)이

불공정성 지각(M)의 매개과정을 거쳐 극

조치에 한 태도(Y)에 미치는 간 효과

(X-M-Y)가 성평등의식(X)이 극 조치에

한 태도(Y)에 미치는 직 효과(X-Y)를 무력

하게 하거나(완 매개) 혹은 유의하게 감소시

키는지(부분 매개)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먼 체 응답자(N=1522)에 한 매개효

과분석을 실시하 다. 수변환을 통하여

수가 높을수록 성평등의식이 낮음(성차별의식

이 높음)을 의미하고, 불공정성 지각이 높을수

록 ‘공정성과 련하여 문제제기를 많이 한다’

는 것을, 그리고 극 조치에 한 태도

수가 높을수록 찬성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말한다. 체 응답자의 매개효과분석 결과는

그림 4과 같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평등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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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조치에 한 태도에 미치는 직

향이 유의하 고(β=-.239, p<.001), 불공정성

지각을 통제한 후에는 설명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β=-.136, p<.001). 통제 후 성평등

의식의 향이 유의하지 않은 상태로 감소하

는 완 매개효과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Sobel

검증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Z=5.99, p<.001). 이 결과는 성평등 의

식의 향이 불공정성 지각의 매개과정을 통

해 극 조치에 한 태도에 간 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성

편견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극 조치에

한 반 의사를 표명할 때 부분 으로는 공

정성에 련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을 통계

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매개효과가 남성과 여성 간

에 다르게 작용하는가 여부를 알아보기 해

남녀별로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그 결과는

그림 5와 그림 6에 제시하 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응답자에 한 성평등의

식과 극 조치에 한 태도간의 불공정성

지각의 매개과정은 Baron과 Kenny(1986)의 기

본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X→M,

ns), Sobel 검증 결과(Z=1.29, n.s.)로 볼 때 부분

매개효과 조차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여성들은 성평등의식과 불공정성

지각 간에 계가 없었다.

그러나 남성응답자의 경우, 그림 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X→M의 계가 유의미하 다(β

=.185, p<.001). 이는 성평등의식이 낮을수록

불공정성 지각

극 조치
성평등의식

(성편견) -.239***

(통제 후 -.136***)

.159*** -.443***

그림 4. 성평등의식과 극 조치에 한 태도간의 불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 체)

불공정성 지각

극 조치
성평등의식

(성편견) -.193***

(통제 후 -.175***)

.058 -.326***

그림 5. 성평등의식과 극 조치에 한 태도간의 불공정성지각의 매개효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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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의 문제제기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

음을 의미한다. 한 M→Y의 계가 유의해

서(β=-.480, p<.001), 공정성의 문제제기를 많

이 할수록 극 조치 정책에 해 찬성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 X

→Y의 계는 성평등의식이 낮을수록 극

조치 정책에 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β =-.212, p<.001). 그러나 X→Y

의 계는 M변인으로 통제한 후에는 언정

도가 크게 감소하 다(β=.127, p<.001). 이러한

감소가 부분매개효과를 의미하는지 검토하기

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

났다(Z=5.69, p<.001). 따라서 이 결과는 성평

등의식의 향이 불공정성 지각의 매개과정을

통해 극 조치에 한 태도에 간 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남성응

답자들에게 두드러졌으며 여성응답자와 다름

을 보여 다.

결과를 요약하면 극 조치에 한 태도

와 성평등의식 간의 불공정성 지각으로 인한

문제제기의 부분매개효과가 남성에게서만 나

타났으며, 성평등의식이 낮을수록 극 조

치에 찬성하지 않았고, 한 공정성 문제제기

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극 조치에 한

반 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분석을 통해 성평등의식이 불공정성 지각을

거쳐 극 조치 정책에 태도에 미치는 간

효과를 통제하 을 때, 성평등의식이 극

조치 정책에 한 태도를 언하는 정도는 크

게 낮아졌다. 결론 으로 남성의 극 조치

에 한 반 는, 부분 으로는 낮은 성평등의

식이 공정성 문제 제기를 통해 표 되는, 간

향의 결과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

다.

성평등 정책에 한 태도

한편, 최근 우리사회에서 정책 도입과정에

서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사회 체 인

심 속에서 진행되었던 ‘호주제폐지’, ‘성매

매종합 책’, ‘군가산 제 폐지’ 그리고 노동

환경 개선을 한 ‘성희롱 방교육의무화’,

‘아버지 출산휴가제도 도입’에 한 태도를 알

아보았다. 표 5에서 4개 항목 모두 성별로 유

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매우 찬성을 4

으로 했을 때 체 평균을 보면, 군가산 제

폐지, 호주제 폐지, 성매매 종합 책, 아버지

출산휴가제도 도입, 성희롱 방교육 의무화의

순으로, 성매매 종합 책 실시, 아버지 출산휴

가제도 도입, 성희롱 방교육의무화에 해서

는 찬성하는 편이나 군가산 제폐지와 호주제

불공정성 지각

극 조치
성평등의식

(성편견) -.212***

(통제 후 -.127***)

.185*** -.480***

그림 6. 성평등의식과 극 조치에 한 태도간의 불공정성지각의 매개효과(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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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 해서는 남녀 모두 찬성 정도가 낮은

편이었다. 더구나 남성의 경우 ‘군가산 제 폐

지’는 평균 2.05 으로 가장 낮아서 남성의 다

른 문항들에 한 반응보다도 더 낮았다. 5개

항목 모두에서 남성의 찬성정도는 여성보다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5 참조).

남성의 경우, 4가지 정책에 한 태도를 성

평등의식 수 별로 알아본 결과, 군가산 제

폐지를 제외하고, ‘호주제폐지, ‘성매매 종합

책 실시’, ‘성희롱 방교육 의무화’, ‘아버지

출산 휴가제도 도입’는 성평등의식수 이 높

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 군가산 제 폐지에 해서는 성평등의

식수 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는 이 특징

이다(표 6 참조).

여성의 경우,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종합

책 실시’ ‘아버지 출산 휴가제도 도입’에

해서는 성평등의식 수 이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평등의

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성평등

정책에 더 호의 이다. 그러나 성평등 정책에

해당하는 ‘군가산 제폐지’와 ‘성매매종합 책

실시’)에 해서는 성평등의식간 집단차이가

없었다. ‘성매매종합 책 실시’에 해 성평등

의식 고 에 따른 차이가 없이 척도의 평균

2.5보다 높은 을 보아, 성평등의식 수 에

상 없이 두 집단 모두 이 정책에 호의 이라

는 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그러나 군가

산 제 폐지에 해서는 남성의 경우처럼 평

체 남성 여성 차이 t

군가산 제 폐지 2.19 2.05( .89) 2.47( .87) -.42 -8.81***

호주제 폐지 2.25 2.12( .95) 2.52(1.01) -.39 -7.41***

성매매종합 책 실시 3.21 3.09( .91) 3.46( .75) -.42 -7.78***

성희롱 방교육 의무화 3.33 3.27( .72) 3.45( .67) -.17 -4.55***

아버지 출산 휴가제도 도입 3.31 3.24( .82) 3.37( .77) -.12 -2.84***

사례수(N) 1522 1016 506

표 5. 성별에 따른 성평등 정책에 한 태도의 차이

체 성평등의식 고 성평등의식 차이 t

군가산 제 폐지 2.05 2.06( .89) 2.04( .89) .02 0.37

호주제 폐지 2.12 2.35( .93) 1.89( .91) .45 7.84***

성매매종합 책 실시 3.09 3.16( .91) 3.02( .91) .14 2.48**

성희롱 방교육 의무화 3.27 3.37( .70) 3.17( .73) .19 4.33***

아버지 출산 휴가제도 도입 3.21 3.42( .75) 3.06( .86) .29 4.84***

사례수(N) 1016 513 503

표 6. 남성의 성평등의식 고 에 따른 성평등 정책에 한 태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318 -

균 수도 2.47로 찬성 정도로 간 수 일 뿐

아니라 여성의 성평등의식 수 에 따른 차이

도 없었다.

논 의

한국 사회의 성평등은 여성들의 참여 증

와 여성정책의 확 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

으로 확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

평등의 확산을 단순히 낙 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우선 성평등 가치를 수용하는 정도가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성평등을 향한 사회 인

변화가 속할수록 성평등을 지지하는 집단과

미온 인(혹은 반 하는) 집단 간의 인식 차이

는 크게 벌어질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이러

한 견해 차이가 성별 갈등으로 표면화될 가능

성이 상존한다. 성평등이라는 가치에 한 사

회 합의가 원만하게 형성되지 못한다면 여

성에 한 차별해소나 사회참여 확 를 목

으로 하는 법과 정책들은 제 로 실행되기 어

렵고, 실행된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은 히

낮은 수 에 머물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성평등에 한 사회 합의의 형성을 한

젠더 트 십 마련에 주목하고, 이를 하여

성평등 의식의 실태를 검하고, 성평등 정책

에 한 남녀간의 차이와 각 성별에서 성평등

의식 고 집단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특히

극 조치에 한 ‘공정성 문제 제기’ 요인

의 향을 알아보기 하여 매개분석을 실시

하 다.

먼 인구통계 특성에 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일반국민 상의 조사결과는

일 되게 남성의 성평등의식이 여성의 성평

등의식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지역을 불문하고 여성의 성평등의식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성평등의식은

이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성별

갈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

다.

둘째, 혼인상태, 연령, 직업, 교육수 등 인

구통계학 특성별로 성평등 의식수 을 검토

한 분석결과, 기혼보다는 미혼인 사람,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연령층보다 은 연령층의 성평

등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성평등

의식이 높은 반면 농/수/축산 분야 종사자들의

성평등 의식이 체로 낮은 경향을 보 다.

체 성평등의식 고 성평등의식 차이 t

군가산 제 폐지 2.47 2.55( .87) 2.33( .85) .22 2.75

호주제폐지 2.52 2.64( .97) 2.29(1.05) .35 3.71***

성매매종합 책 실시 3.46 3.50( .74) 3.39( .76) .11 1.58

성희롱 방교육 의무화 3.45 3.52( .64) 3.31( .70) .21 3.32***

아버지 출산 휴가제도 도입 3.37 3.47( .71) 3.18( .84) .29 4.16***

사례수(N) 506 330 176

표 7. 여성의 성평등의식 고 에 따른 성평등 정책에 한 태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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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 교육을 많이 받은 미혼자일수록 성

평등 의식이 높을 것이라는 상식 추론과도

부합하는 결과이며, 김양희와 정경아(1999) 등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 된다.

셋째, 농/수/축산업 종사자, 기혼, 고 연령층,

성역할에 한 보수성이 높은 지역의 거주 응

답자들의 경우, 성평등의식은 반 으로 낮

지만 성별간 격차는 작았던 반면, 화이트칼라

나 블루칼라 집단, 미혼, 20 연령층, 서울/경

기 지역 거주 응답자들의 경우, 성평등의식은

체로 높지만 성별간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

났다. 이것은 남성의 성평등의식이 여성의 성

평등의식에 미치지 못하는 당연한 결과로도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성별간 차이가 남성 내

에서는 비교 성평등의식이 높은 조사 상들

과 겹쳐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젠더 트 십의 궁극 지향 이 성별

간 격차는 사라지고 모두가 높은 성평등의식

을 보이는 것이라고 볼 때, ‘성별간 격차는 작

지만 성평등의식이 낮은 집단’과 ‘성평등의식

은 높지만 성별간 격차가 큰 집단’으로 별

되는 재의 결과는 젠더 트 십을 한 정

책 근이 상이하게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해

다.

우선 ‘성별간 격차는 작지만 성평등의식이

낮은 집단’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평등의식에

서 성별간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일견 남

성과 여성의 젠더 이슈에 한 인식차이를

여 주어 성별간의 갈등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

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성평

등의식 수 이 낮은 상태에서의 성별간 격차

해소는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젠더 트 십

개념과 상충되는 것이다. 즉, 성별간 격차해소

는 단지 갈등해소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

식차이를 단지 좁히는 것이 목 이 아니라 성

평등을 한 남성의 참여는 여성의 세력화

(empowerment)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성별간 격차는 그다지 크

지 않지만 성평등의식이 반 으로 낮은

역의 경우( 컨 , 50, 60 연령층, 기혼집단,

학력층, 농/수/축산업 종사자 등), 통 성

역할과 규범이 여 히 강조되고 있고 젠더 이

슈가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

고 있으므로, 이들 집단들에 해서는 그동안

의 성별간 불평등성에 한 문제 과 부당성

을 자각하게 하고, 이에 한 공식 , 공개

인 문제제기를 지속 으로 해 나감으로써 젠

더 이슈들을 표면화시키려는 정책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는 반 로 성별간 격차는 크지만 성평

등의식이 반 으로 높은 역의 경우(20

연령층, 미혼자,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 화이

트칼라나 블루칼라 집단), 성평등에 한 요구

가 높고 이에 따른 성평등이 어느 정도 진

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간의 갈등 인 젠더 이

슈가 표면화되어진 상태로 볼 수 있다. 젠더

이슈가 표면화 되고 있으나 성별간 차이가 크

게 나타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성들의 경

우, 가정에서의 육아와 가사분담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직장에서는 남성과

동등한 우를 받지 못하는 것 등으로 인하여

여 히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인식에서

성평등에 한 요구는 여 히 높은 반면, 남

성들의 경우는 여성에 한 차별을 부인하거

나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시

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젠더 이

슈가 표면화된 갈등상태에서는 개인차원의 성

역할 정체성 문제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서로 경쟁하는 집단 간의 문제로 비화되기 쉬

우며 성별집단 사회정체성(Tajfel & Tu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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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이 립되는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차이

는 젠더 트 십 형성을 어렵게 하며 가정과

직장, 사회 반에서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을 나 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장

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성평등의식에서 성

별간 차이가 지만 지체된 역’에서의 성불

평등 해소 정책과 달리 ‘성평등의식 수 은

높지만 성별간 차이가 큰 역’의 경우에는

성차별 혹은 역차별에 한 남녀의 논쟁과 같

이 남성과 여성의 성별간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들을 구체화하고, 이들 분야에

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컨 , 성별 집

단 사회정체성의 립)을 정확히 악함으로

써 성평등을 향한 남성의 극 참여를 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젠더 트 십

략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책에서의 젠더 트

십 실태를 알아보기 해 련 정책에 한

남성들의 태도를 분석하 다. 장기 으로

된 양성간의 불평등이나 차별을 해소하기

해서는 정책의 개입이 필요한데, 정책에

한 태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극 조치

에 한 태도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를 통

해 명백하게 드러난다. 즉, 극 조치에

해 여성들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남성

들은 체로 부정 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극 조치 정책들, 즉 ‘국회의원 비

례 표후보 50% 공천제도’ ‘국공립 일정비

율 여성교수 채용’, ‘여성채용 우수기업에 정

부지원제도’ 가운데 특히, ‘국회의원 비례 표

후보 50% 공천제도’에 하여 남성이 더 소극

이었다. 즉, 체 으로 남성의 찬성 정도가

더 낮았지만, 특히 이 정책에 해서는 4

척도 가운데 2.5 에 못 미치는 평균 수를

보여서 다른 정책들보다 남성들의 반 가 더

욱 심함을 알 수 있었다.

한 다수의 남성들은 극 조치에 반

하는 이유로 차 혹은 분배의 공정성에 배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 다. 즉 여성의 진출

이 낮은 분야에서 채용이나 승진의 불균형 해

소를 해 한시 으로 여성을 우 하는 극

조치에 해 여성들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

인 반면 남성들은 체로 부정 인 태도를 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이 극 조치

에 반 하는 이유를 보다 심층 으로 분석하

기 해 매개분석을 실시하 다. 즉, 극

조치에 한 남성들의 반 가 실상은 성평등

의식이 낮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이라

는 이름으로 합리화되어진 결과인가 아니면

성평등 의식과는 무 한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정성 문제제기인가를 알아보았다. ‘ 극

조치에 한 태도’와 ‘응답자의 성평등 의식’

사이에서 ‘불공정성 지각’이 어떠한 매개 효

과를 갖고 있는지 검증해본 결과, 성평등 의

식이 낮을수록 극 조치정책에 한 부정

태도가 높았고 한 공정성에 한 문제제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

우 성평등의식과 극 조치에 한 태도 간

의 계에 ‘불공정성 지각’이 미치는 매개효과

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남성응답자의 경우

성평등의식이 낮을수록 공정성의 문제제기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

성의 낮은 성평등 의식이 공정성 문제제기라

는 매개과정을 통해 ‘ 극 조치에 한 태

도’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정성

을 들어 극 조치를 문제 삼는 남성의 태

도 이면에 부분 으로는 편견 태도가 향

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는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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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한 문제보다는 낮은 성평등 의식의

결과일 수 있다는 지 이 가능하다(Bobocel et

al., 1998; Harrison, Kravitz, Mayer, Leslie, &

Lev-Arey, 2006). 따라서 남성들에게 극 조

치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것과 더불어 남성들

의 성평등의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함께 진

행되어야 하며, 정책에 한 젠더 트 십 형

성에서도 남성의 성평등 의식이 요한 향

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한 남성들은 성평등의식이 높거나 낮은

데에 상 없이 ‘군가산 제 폐지’를 반 했고,

여성들도 ‘군가산 제 폐지’와 련하여 성평

등의식의 고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성매매

종합 책 실시’에 련해서도 성평등의식 수

에 상 없이 매우 찬성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성평등 정책 가운데에서도 군가산 제

폐지는, 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성평등과

련한 요한 정책이나,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

서는 성평등 정책과는 다른 을 취하고 있

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군가산 폐지’

혹은 ‘군가산 제 부활’에 하여 반 하는

을 견지하는 것이 궁극 으로 성평등을 지

향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을지에 한 고려가

먼 필요하고, 문가들이나 정책 당국자들

의 견해로서 이것이 확실히 성평등 정책의 일

환이라면 이 정책을 여성들이 성평등 정책으

로 보고 있지 않을 가능성, 즉 이 정책으로

인하여 구분되는 집단의 경계를 여성과 남성

이외의 다른 무엇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 .

군복무자 . 군면제자; 공무원시험 응시자 .

비응시자), 혹은 아들을 가진 여성, 애인이 있

는 여성 등, 남성 집단과 연 를 가진 여성들

의 견해가 반 되었을 가능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한 추

후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가산

제 부활 폐지 반 를 찬성하는 남성들

역시, 군의무 복무에 한 유일한 보상으로서

군가산 요구라기보다는 실질 보상 안이

없는 상황에서의 그나마 존재하 던 ‘군복무

에 한 보상의 상징’으로서의 막연한 찬성일

가능성이 높고, 여성이나 군면제자의 사회

진입을 가로막는 군가산 자체보다는 군제

병 모두에게 돌아 갈 수 있는 실질 보상

안 마련에 한 요구가 함께 반 된 결과일

수 있다(안상수, 2007).

한편, 본 연구의 한계 과 추후 연구를

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서는 우리나라 일반인 남성의 성별의식에

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여성의 표집 수가 남

성의 1/2 수 이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여성

의 자료는 기 선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여

성에 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이 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

에 업주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직

장 여성들이 업주부들보다 성평등에 한

필요성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는 한 가정에서의 업주부들이 직장 여

성에 비해 통 성역할 규범에 더 순응하여

이를 더 많이 수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

이다. 다른 해석 가능성은 통 성역할

고정 념을 가진 남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상이한 성역할 규범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즉, 가정에서는 통 성역할 규범을 제시하

는 반면에 직장에서는 동료 여성들에 해 성

평등 인 성역할에 보다 허용 인 규범을 제

시하고 있을 수 있다. 이 은 추후에 직장인

조사를 통한 보다 구체 인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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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Toward Gender Equality Polices:

Relations between Gender Egalitarianism, Opposition to

Affirmative Action and Perception of the Justice

Ahn, Sang-Su Kim, Keum-Mi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attitudes regarding the sex role egalitarianism and the gender equality policies.

Especiall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 between gender egalitarianism, opposition to affirmative

action and perception of the justice.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1,522 Korean women(n=506) and

men(n=1016). According to results, women, younger aged group, more educations group and urban

dwellers showed more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sex role egalitarianism than man, old aged group, low

educational group and rural dwellers. But, the sex difference in the attitude toward sex role egalitarianism

was to greater the younger aged group than the old aged group.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attitude

regarding gender equality policies suggested that women showed more favorable attitudes than man.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mediat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people's prejudice level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opposition toward affirmative action policies. Moreover, the prejudice was partially

mediated through the justice based opposition. The significanc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topics to be investigated in the future study were mentioned.

Key words : women, gender equality, gender egalitarianism, affirmative action, gender partnership


